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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차신경손상의 장애평가에 대한 가이드라인

악안면장애평가위원회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신체장애율을	인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이에	
따라서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악안면장애평가위원회에

서는	기존의	장애평가의	기준과	미국의학협회	및	미국구강

악안면외과학회의	악안면영역의	신체장애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이	기준에	의한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

할	수	있는	장애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신체장애(physical impairment)의	정의

1980년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장애를	기존의	질병

으로	보는	시각에서	신체장애(physical	 impairment),	능력

상실(disability),	사회적	불이익(handicap)의	순으로	확대하

는	ICIDH를	제안하게	되면,	2001년에서는	능력상실을	활

동제한이란	용어로	바꾸는	ICF	개념으로	분류	정의하게	된

다.

1.	사전적	의미:	가로막혀	걸리적거리는	불편,	사물의	성

립이나	진행을	방해하는	것,	신체	기관이	본래의	제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정신능력에	결함이	있는	상태

2.	세계보건기구(WHO,	1999):	심리적	또는	해부학적	구

조	또는	기능의	이상이나	소실

3.	미국사회보장법(SSA,	1995):	의학적으로	허용된	임상

과	진단적	검사로	확인할	수	있는	해부학적,	생리적,	정신적	
이상

4.	미국의학협회(AMA,	2000):	신체부분,	장기	또는	장기	
기능의	소실	또는	사용불가

5.	대한민국(장애인복지법(법률제5931호)의	제2조;	2000):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

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것

III. 장애평가 

장애평가란	손상	또는	질병	등으로	발생한	장애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에서는	과학성,	
객관성,	편이성,	합리성,	그리고	현실성을	기본원칙으로	평

가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평가의	시기는	증상이	
고정된	상태,	증상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는	2년	뒤에	재

평가를	요구한다.	현재	사용되는	장애평가의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맥브라이드	장애평가	기준,	미국의학회	장

애평가기준,	국가배상법에	의한	장애평가	기준,	대한의학

I. 서				론

삼차신경은	악안면	영역의	감각을	지배하는	뇌신경으로	
안신경,	상악신경,	하악신경로	나누어지며,	하악	신경의	분

지인	하치조신경	및	이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감각이상은	
제3대구치	발치	및	임플란트시술과	관련된	치과영역의	신

경손상	중에	많은	빈도를	보인다.	미국의	경우	하악	제3대

구치	발치와	관련된	하치조신경	감각이상의	발생률은	0.4-

8.4%	정도로	보고되고,	2009년	국내에서	조사한	연구에	의

하면,	0.14-0.19%정도의	발생률을	보고하고	있다.	하치조

신경의	손상에	대한	장애평가는	맥브라이드식	장애평가

를	일반적인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1936년	맥브

라이드	교수가	저술한	이래	1963년	6판을	발행한	이후	절

판이	되었다.	하지만,	맥브라이드	기준	제정	당시의	1930년

대의	의학과	오늘날의	의학	수준은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

지만	맥브라이드의	기준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

는	현대의학의	발달과	장애에	대한	평가	및	장애의	치료방

법의	발달과	새로운	형태의	치료법이	개발과	1963년	절판

이	된	이후에	근	50년	동안	개정판이	나오지	못한	점도	한	
이유라	생각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신체장애율을	결정하는	
데	있어	아직도	맥브라이드	기준을	인용하는	예가	많다.	맥

브라이드식	장애평가와	더불어	국부신경손상에	따른	장애

율의	평가에	종종	인용되고	있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기준

은	과거	일본의	배상	및	장애	제도를	그대로	도입한	것으로

서	직종별	직업	내용에	따른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치아를	포함한	악안면	영역의	장애에	대한	평가에	대한	세

분화된	항목이	부족하고	그	장애	정도가	추상적이며	등급

간의	상실률상의	격차가	너무	크다는	불합리성이	있다.	특

히	최근	치과	임상에서	많이	사용되는	임플란트라는	개념

이	전혀	반영이	되지	못하여	‘치아	상실	후	보철한	개수에	
따른	노동력	상실률을	일률적으로	5%’로	감각이상과	동일

한	장애율을	주는	것	역시	합리적인	장애의	평가로	판단하

기	어렵다.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의료분쟁으로	개관적이고	합리적

인	장애평가가	필요한	실정인데,	특히	그	빈도가	높은	하치

조신경(삼차신경의	분지)의	손상에	따른	장애율의	평가에	
있어,	가장	과학적이고	공신력	있는	미국의학협회의	기준

과	이에	근거를	둔	미국	구강악안면외과학회의	악안면영역

의	신체장애율	기준에	준하여	구강악안면외과	영역에서의	

*국내 저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Special Article과 동일한 내용의 논문을 국문으로도 한 번 더 게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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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내측익돌근신경(medial	pterygoid	nerve):	운동지에서	
저작근	중	내측익돌근에	분포.

(6)	협신경(buccal	nerve):	뺨의	피부,	하악구치부의	협측

치은	및	협점막에	분포.

(7)	이개측두신경(auriculotemporal	nerve):	외측익돌근과	
하악경의	내측을	지나	악관절의	뒤에서	위로	구부러져	이

하선을	관통한	후	외이도	앞을	상행한다.	천측두동맥과	동

반하여	측두부	피부에	분포,	이하선	분비는	이신경절에서

의	가지가	이	신경을	통해서	이루어짐.

(8)	설신경(lingual	nerve):	혀의	외하방을	따라	혀끝까지	
주행하는데,	기시부	근처에서	안면신경의	가지인	고삭신경

과	합류되어	혀의	전방	2/3부분의	미각과	악하선	및	설하선

의	분비작용을	담당.

(9)	하치조신경(inferior	alveolar	nerve):	설신경의	뒤쪽에

서	나와,	하치조혈관과	함께	하악공으로	들어가서	다음과	
같은	분지를	낸다.

①	악설골근신경(mylohyoid	nerve):	하치조신경이	하악

공에	들어가기	직전에	분지되어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구성되어	있고,	운동은	악설골근에	분포하고,	감각신경은	
이부와	악하부의	피부에	분포한다.

②	치아가지(dental	branches):	하악의	치아와	협측치은	
및	치주조직에	감각신경은	분포한다.

③	이신경(mental	nerve):	하치조신경의	연속으로	제2소구

치	아래에서	이공을	통해서	나오는	감각신경이며,	하순의	점

막	및	피부,	하악절치,	견치의	감각,	턱의	피부에	분포한다.

2. 하치조신경의 손상에 따른 감각이상의 의료분쟁 현황

1)	2009년	전국의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하악지치를	발치

하고	발생한	감각이상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조사된	
지치발치	후	발행한	2,577건의	하치조신경의	감각이상	중,	

2년	이상	지속된	경우가	8.7%였으며,	조사된	설신경의	감

각이상	713건	중	2년	이상	감각이상	지속률은	10.7%였다.

2)	지치발치	후	발생한	감각이상	총	건수	3,290건	중	2년

이	지나서도	감각이상이	지속된	172건	중	감각이상	정도가	
감소되었던	경우가	29.7%,	호소	부위가	감소되었던	경우가	

8.7%,	별다른	차도	없이	지속되었던	경우가	43.6%,	잘	모르

겠다고	한	경우가	18%이었다.

3)	2년	이상	감각이상이	지속되었던	경우	중	일상생활에	
다소	불편했던	경우가	56.4%이었으며,	일상생활에	별로	지

장이	없었던	경우가	28.5%,	타액이	흐르는	것도	모를	정도

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었던	경우가	2.9%,	직장	생활에	지

장이	있을	정도로	노동력이	발생되었던	경우는	2.9%이었

으며,	모르겠다고	한	경우가	9.3%이었다(대한치과의사협

회지	2009년	47권	4호).

4)	현재	법원에서	하악신경	손상에	대한	장애의	평가는	
뇌신경의	하나인	삼차신경의	손상에	대한	평가를	준용하

회의	장애평가기준,	미국구강악안면외과학회	가이드라인	
등이	보편적인	장애평가의	기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IV. 장애율과	노동상실률

신체장애율과	노동능력상실률은	1980년	WHO의	개념

에서	나온	것으로	장애율은	신체의	장애	및	기능	저하의	정

도를	평가하는	것이고,	노동능력상실률은	경제적,	또는	사

회적인	면의	손실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사용되

는	장애율평가의	기준은	국가배상법,	맥브라이드의	기준

(McBride),	미국의학협회(AMA)가	정한	기준을	많이	사용

하고	있고,	최근	2011년	대한의학회에서도	AMA	기준을	한

국실정에	맞게	정한	대한의학회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노

동상실률은	신체장애율에	그	사람의	성별,	연령,	직업,	그리

고	교육	정도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해서	판단한다.	

V. 삼차신경의	손상과	장애율

1. 삼차신경

삼차신경은	제5뇌신경으로	두부의	피부	및	점막의	감각

을	담당하는	지각섬유와	저작근을	지배하는	운동섬유로	구

성되어	있는	혼합신경이다.	삼차신경의	주된	가지는	눈신

경(ophthalmic	nerve),	상악신경(maxillary	nerve),	하악신경

(mandibular	nerve)로	분지되며,	삼차신경의	대부분은	지각	
신경으로	구성되어	있고,	하악신경의	일부가	운동신경으로	
구성되어	있다.	삼차신경의	지배영역	및	치과	임상과의	관

련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안신경:	삼차신경의	제1지이며,	안구와	그	부속기(강

막,	안구혈관막의	지각,	결막)에	분포하고,	전두부와	두정

부의	피부,	비강의	정박에도	분포한다.

2)	상악신경:	삼차신경의	제2지로	상악면부의	피부,	구개,	
상악치아,	치은	및	상악부의	점막	등의	지각을	지배한다.

3)	하악신경:	운동성	부분은	저작근	기타	2,	3의	소근(小

筋)으로	분포하고,	지각성	부분은	하악부의	피부,	혀의	점

막,	하악의	치아	등에	분포하고	다음과	같이	분지된다.

(1)	경막지(meningeal	branch	또는	nervous	 spinosus):	

Foramen	spinosum을	통과하여	두개강내로	들어가	dura	

mater에	분포.

(2)	교근신경(masseteric	nerve):	외측익돌근(外側翼突筋)	
위에서	하악신경으로부터	분지해	교근신경이	되고	하악절

흔	중을	지나	교근의	내측면에	달한	뒤,	교근	내에	분포.

(3)	심측두신경(deep	temporal	nerve):	운동지의	하나이고	
전지와	후지가	있으며	모두	측두근에	분포.

(4)	외측익돌근신경(lateral	pterygoid	nerve):	운동지에서	
저작근	중	외측익돌근에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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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의학협회(AMA)	장애기준

①	미국의학협회	장애기준	4판(1993년)

-	편측	하순지각마비에	따른	장애율과	노동상실률	산정

•	미국의학협회	장애기준	 4판의	두부(머리)	장애평가

법의	표에서	 “삼차신경-한쪽의	완전	감각	상실”	항목의	

3-10%	장애율을	적용할	수	있다.	
•	3-10%의	장애율은	삼차신경의	세	가지	분지	모두에	적

용되는	장애율로	하순의	지각마비는	세	가지	중에서	하악

신경에만	관련되는	것으로	1/3을	적용할	수	있다.
•	AMA	4판에	따른	신체장애율은	1-3.3%를	산정할	수	있다.

②	미국의학협회	장애평가기준	5판(2000년)	

-	감각의	평가는	통각,	온각,	촉각	또는	얼굴	양측을	비교

하여	평가한다.
-	편측	하악신경	손상에	의한	감각이상	장애는	삼차신경	

전체	장애율의	절반(편측)과	동시에	1/3(하악신경에	국한)
을	적용해서	산정한다.

-	Class	I	(0-14%)의	경우는	0-2.3%
-	Class	II	(15-24%)의	경우는	2.5-4%
-	Class	III	(25-35%)의	경우는	4.2-5.8%의	장애율을	적용

시킬	수	있다.
-	상기	증례에서	단순한	하순의	마비만	있는	경우는	

0-2.3%의	장애율을	적용할	수	있고,	중등도의	안면통증을	
동반하는	경우는	2.5-4%,	심한	안면통증을	동반하는	경우

에는	4.2-5.8%의	장애율을	적용시킬	수	있다.

3)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	시행령으로	전체	1-14급	노동력	상실률	정의

하고	있으며,	국가배상법에	의한	기준은	과거	일본의	제도

를	그대로	도입한	것으로써	직종별	직업	내용에	따른	영향

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그	장애정도가	추상적이며	등급

고	있는	실정이다.	맥브라이드	장애평가와	미국의학협회

의	장애평가기준은	현재	삼차신경	전부의	손상에	의한	장

애를	평가하는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고,	최근	경향은	단순

한	감각이상에	대한	평가보다는	신경손상에	의한	신경통증

과	일상생활에	적응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배상법은	삼차신경에	대한	평가기준이	없는	상태로	씹

는	것과	언어	기능에	장해가	남은	것을	30%,	신경증상은	국

부에	심한	신경증상과	신경증상이	남은	자에	대한	장애율

을	각각	15%,	5%를	산정한	것이	전부로	하악신경손상에	의

한	장애평가에	대한	기준은	제시하고	있지	못한다.	그리고	
직종별	직업	내용에	따른	노동상실률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고	등급	간의	상실률상의	격차가	너무	크다는	불합리성

이	있다.	그러므로	하악신경손상에	대한	구체적인	합리적

인	장애평가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3. 하치조신경손상에 따른 신체장애율 및 노동상실률 

산출 방식

1)	맥브라이드	장애평가	기준

①	장애평가	기준

②	편측	하순지각마비에	따른	장애율	및	노동상실률	적용

-	장애기준의	선택:	A.	2	5뇌신경(삼차신경)마비에	의한	
전신	장애율의	18%	적용

-	전신장애율	18%는	양측	삼차신경의	전체	손상에	의

한	전신장애율로	편측의	하순마비의	경우는	18%의	절반인	

9%를	적용할	수	있다.
-	전신장애율	9%는	삼차신경	전체의	손상에	의한	장애

율로	하악신경은	삼차신경의	세	가지	중	하나이므로	9%의	

1/3인	3%를	적용할	수	있다.
-	옥내외	일반근로자의	노동상실률은	신체장애율에	직

업계수를	고려한	것으로	추가로	첨부된	직업계수표에서	신

경계의	신체부위를	적용하면	3번의	20%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신체장애율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20%×1/2	
×1/3=3.3%를	적용할	수	있다.

-	편측	하순지각마비는	신체장애율	3%,	노동상실률(옥

내외	근로자)	3.3%	정도로	계산할	수	있다.	

치유종료기의 장애상태 
(육체노동자 30세) 기준

전신
장애율
(%)

영구장애의 직업에 따른 분류

1 2 3 4 5 6 7 8 9

(두부, 뇌, 척추) 신경손상
  I. 뇌손상이 합병된 골절
A.2   5뇌신경     
         (삼차신경)마비, 
         안면통을 동반
A.3   7뇌신경   
         (안면신경)마비, 
         안면추상, 
         언어기능장애 
A.7   12뇌신경  
         (설하신경)마비, 
         혀의 사용 및 
     연하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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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학협회 장애평가기준 4판(1993)

두부(머리) 장애평가방법(뇌신경 장애율)
  삼차신경
     한쪽의 완전 감각 상실    	   3-10%
     양쪽의 완전 감각 상실              	 20-85%
  삼차신경 불인통                    	 10-50%
       비 정형적 안면신경통                	   0-20%
       한쪽의 완전 운동 상실 	   3-5%
     양쪽의 완전 운동 상실   	 30-45%

미국의학협회 장애평가기준 5판(2000)

제5뇌신경(삼차신경)의 장애평가 기준

Class I (0-14%)

Classs II (15-24%)

Class III (25-35%)

일상생활 활동을 방해하는 경도의 
조절되지 않는 안면 신경통증

일상생활 활동을 방해하는 중등도로 
심한, 조절되지 않는 안면 신경통증 

일상생활 활동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고도의 조절되지 않는 편측 또는 양측 
안면 신경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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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				론

1.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악안면장애평가위원회의 가

이드라인

1)	삼차신경의	분지의	하나인	하악	신경의	손상에	의한	
감각이상,	무감각증,	안면동통에	적용되고	있는	여러	장애

평가	기준을	검토하여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장애평가

위원회에서는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장애평가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장애평가의	시기는	하치조신경	손상으로	증상이	발생

한	후	최소한	2년	이상이	경과한	이후의	장애상태를	평가한다.	

3)	신체	장애율의	평가는	맥브라이드	기준,	미국의학협회	
기준,	미국구강외과학회	기준,	국가배상법의	기준을	종합

적으로	고려할	때,	전신장애에	대한	0-5%의	장애율을	산정

하는	것이	타당하며,	0-5%의	장애	구간을	아래와	같이	나누

어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상기	기준의	객관적인	평가을	위해서는	하순의	감각이

상	및	통증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간의	상실률상의	격차가	너무	크다는	불합리성이	있고	치

과	쪽에서	특히	치아	상실	후	보철한	개수에	따른	노동력	상

실률의	계산은	현재	불합리하여	잘	적용되지	않는다.	현대	
치의학에서	상실된	치아의	수복은	치과	임플란트의	발달로	
저작능력이나	심미성이나	환자의	편이성	등에서	거의	자연

치와	유사하게	회복을	할	수	있으며	저작능력의	경우도	자

연치의	80%	정도	회복을	할	수	있어	치아상실	후	임플란트	
수복을	하는	경우	노동력	상실을	과거와	같이	책정하는	것

은	합리적이라	할	수	없다.

①	국가배상법에	따른	장애평가	기준

②		하순지각마비에	따른	장애율과	노동상실률	산정

-	국가배상법의	장애평가	기준에서는	하치조신경	장애

에	대한	기준이	없어	국가배상법에	의한	하치조신경손상에	
대한	장애율과	노동상실률을	산정할	수는	없다.	참고로	현

재까지는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자에	대한	노동력	상실

률을	일률적으로	5%”로	적용되어	왔지만,	이러한	부분은	
개선을	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4)	대한의학회	장애평가	기준	
-	대한의학회에서	2011년에	발간한	장애평가	기준에는	

삼차신경과	관련된	구체적인	평가기준이	없어	하순마비와	
같은	삼차신경의	지각섬유	손상과	관련된	장애평가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5)	구강악안면외과	학회	가이드라인

①	장애평가	기준:	미국의학회	장애평가	기준	6판에	근거

하여	구강악안면영역에	관련된	장애평가의	가이드라인을	

2008년에	제시한	기준

②	하치조	신경손상과	관련된	하순마비와	동반된	안면신

경동통에	관한	장애평가

-	미국구강악안면외과학회	가이드라인에서	2-a	항목을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다.

-	장애평가	기준에	편측	적용에	관련	기준이	없어	기준

은	양측	삼차신경에	관련된	장애의	기준의	절반을	적용하

면,	다음과	같은	장애율을	산정할	수	있다.
-	조절되지	않은	안면신경동통을	동반한	경도,	중등도의	

장애:	1.5-2.5%
-	조절되지	않은	안면신경동통을	동반한	심한	장애:	3-5%

국가배상법에 따른 신체장애율 중 치과 관련 장애율

1) 제10급 (30%): 씹는 것과 언어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 14개 
이상의 치과보철을 가한 자

2) 제12급 (15%):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자,  7개 이상의 
치과보철을 가한 자 

3) 제14급 (5%):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자,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가한 자 

<국가배상법에는 하치조신경손상에 대한 장애율 평가 기준이 없다>

1. Migraine headache: example, p. 343, Table 13-18.

2. Cranial neuropathies or dysfunction: example p. 40, Table 3-1; p. 
343, Table 13-19,

   a. Trigeminal (V) and Glossopharyngeal (IX) Neuralgia (cranial 
neuropathies or dysfunction)	
Mild impairment due to uncontrolled	
  facial neuralgic pain 	 = 3-5% whole person	
Moderate impairment 	 = 3-5%	
Severe 	 = 6-10%

  b. Facial Nerve (p.262, Table 11-5)	
Complete loss of taste - anterior tongue	 = 1-5% whole person	
	 impairment (p. 270)	
Mild unilateral facial weakness 	 = 1-5% whole person

	 	 impairment	
Mild bilateral facial weakness 	 = 11-23% whole person

	 	 impairment
                              or	

Severe unilateral facial paralysis with 75% or greater facial 	
  involvement	
Severe bilateral facial paralysis with inability to control eyelid 	
  closure =25-45%

  c. Criteria for Rating Miscellaneous Peripheral Nerves,(greater and	
lesser occipital nerves and greater and lesser auricular nerves), 
p. 343, Table 13-19; p. 344, Table 13-20.). Cranial neuropathies 
other than trigeminal/glossopharyngeal : p. 343 Chapter 11 and p. 
262 Table 11-5.

감각소실 및 저하 안면신경통증

경도
중등도
고도

0-1%
1-2%

   2-2.5%

1-2%
2-3%
3-5%


